
2026년 제 11 차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 발    신  :  조 합 장  (2026. 05. 29)

○ 수    신  :  이사 및 감사 제위

○ 제    목  :  2026년 제 11 차 이사회의 소집 통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사회의를 

  소집하오니 이사, 감사님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06. 04(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조합사무실 [유성구 계룡로 43 (봉명동) 6층 ]

○ 참석대상 :  이사 및 감사 전원 

○ 회의안건

 ❑ 보 고 사 항

 ❑ 부 의 안 건

  제  1 호 안건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제  2 호 안건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

  제  3 호 안건  도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  4 호 안건  원인자 부담금 감면용역 업체 선정 입찰의 건 

  제  5 호 안건  소방통신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

  제  6 호 안건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건축, 소방 분담이행방식)

  제  7 호 안건  임시상가 전기 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제  8 호 안건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

  제  9 호 안건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

  제  10 호 안건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

  제  11 호 안건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

  기타 안건

   # 붙임 : 회의자료   (당일 배부)   끝.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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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안 건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 안 건 상 정  

 「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2026. 5. 14 제8차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진행한 입찰 결과 총 4개사가 

입찰하였고, 점수 상위 3개사를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다득표로 선정하며, 계약

체결은 이사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 입찰 결과 비교 요약표

    

 구분
기호 1

법무법인
(유)현

기호 2
법무법인
(유)강남

기호 3
법무법인 고원

법률사무소 정비

자기평가 

점수
97 81 50 48

착수금
(VAT 별도)

1인당 

금 1,500,000

1인당 

금 1,600,000

1인당 

금 2,000,000

1인당 

금 1,800,000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의 

5.0%

경제적 이익의 

5.5%

경제적 이익의 

7.0%

경제적 이익의 

10.0%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 현금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선정의 건」 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비교표

 - 입찰자 가격제안서, 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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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청산자 사업경비 부과 변호사 입찰비교표

항 목 평가기준 배점

기호 1
법무법인
(유)현

기호 2
법무법인
(유)강남

기호 3
법무법인

고원

법률사무소 
정비

평가 점수 평가 점수 평가 점수 평가 점수

기업
평가
(20)

회사 
설립 년수

10년이상 5

17년 5 13년 5 10년 
이상 5 15년 510년미만 ~ 5년이상 3

5년미만 1

2025년
매출액

300억원이상 5
329
억원 5

약
312
억원

5 13억 1
약

75억
원

1300억미만 200억원이상 3

200억 미만 1

회사 
자본금
(출자금)

10억 이상 10
11.3
억 10 10억

2천 10 3억 4 - -10억 미만 5억 이상 7

5억 미만 4

보유
인력
평가
(10)

변호사
보유수

50명 이상 5

73명 5 123
명 5 8명 1 9명 150명 미만 30명 이상 3

30명 미만 1

협회 등록
전문변호

사

10명 이상 5

11명 5 10명 5 4명 1 7명 310명 미만 5명 이상 3

5명 미만 1

실적
평가
(20)

자문계약
실적

100건 이상 10

91건 7 17건 4 9건 4 25건 4100건 미만 50건 이상 7

50건 미만 4

소송계약
실적

5건 이상 10

7건 10 3건 7 0건 4 5건 45건 미만 3건 이상 7

3건 미만 4

자기평가 합계 50 47 41 20 18

가격
평가
(50)

착수금
(25)

최저가 25

25 20 15 152순위 20

3순위 기타 15

성과보수
(25)

최저가 25

25 20 15 152순위 20

3순위 기타 15

합     계 50 97 81 5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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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법무법인(유)현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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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법무법인(유)강남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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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법무법인고원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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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법률사무소 정비 가격제안서 및 적격심사/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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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안 건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 

■ 안 건 상 정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2025. 03. 13 설계변경 추진에 대한 총회 의결, 2026. 02. 07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의결에 근거하여 변경 추진하였고 2026. 4. 17 변경인가 접수하여 

변경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 최초 인가시부터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V.E, 최초 인가시의 면

적 증가, 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라 유선건축사, 진양건축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경위

 구 분 연면적
금액

(원, 부가가치세별도)
비  고

최초 

2019.11.15 

 508,926 ㎡

(153,950 평)
 금 7,888,357,340원

변경 

2023.05.31

 683,016 ㎡

(206,612 평)
금 8,793,347,340원

건축물안전평가

 금 905,000,000 증액 

금회 변경
 625,127 ㎡

(189,101 평)
금 13,167,624,585원

기인가 면적증가, 

시공자  V.E 협업

설계변경, 

풍동실험 모형제작 2건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아파트 설계용역 변경 계약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변경 계약서(안)

 - 용역비 청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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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변경 계약서(안)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변경 계약서

▮ 계   약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 구 역 면 적 : 97,028㎡

▮ 연면적/규모 : 625,127.4700㎡ / 지하 6층, 지상 5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용       도 : 공동주택 2,5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외

▮ 용 역 기 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승인 완료시까지

▮ 계 약 금 액 : 금13,167,624,585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 보증금 : 금652,331,029원,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율 55.1974%)

 ※ 본건 계약 연면적은 2024. 7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후  2026. 4월 변경 인가를 접수한 연면적이며, 최종적으

로 준공인가 연면적에 단가(\15,500원/㎡)를 곱한 후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 영 돈(이하 ”을1“이라 한다), ㈜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사 노 병 채(이하 ”을2“라 하며, ”을1“과 ”을2“를 총칭하여 ”을“이라 한다)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첨부와 같이 이행하기로 하고 본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그 증

거로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첨부 1. 기존 2019. 11. 15 계약서

        2. 기존 2023. 05. 31 계약서

2026년   05월      일

“갑”   상 호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  (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3, 605호 (봉명동, 유성신협신사옥)

      

“을1”  상 호 :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조 영 돈 (인)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422

       면허번호 : 제10727호   등록번호 : 120-81-97884

“을2”  상 호 : ㈜진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노 병 채 (인)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7, 5층(가락동, 진양빌딩)

       면허번호 : 제10452호   등록번호 : 215-86-2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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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총 칙)  본건 계약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최초 사업시행 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정비사업의 완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경 용역대가와 지급 방법 변경) 

  ① 본건 변경 용역대가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2019. 11.15 계약금액 금7,888,357,340원  부가가치세 별도

- 2023. 05.31 계약금액 금8,793,347,340원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물안전평가 금905,000,000추가) 

- 최초계약 연면적 508,926㎡ / 기존 사업시행계획인가 683,016㎡ /설계 변경접수 면적 625,127㎡ 

구    분 금액  (원,) 비   고

 A. 본건 계약 전 기지급금액 5,366,514,404
(A + B) 본건 계약이행보증 범위 제외

 B. 최초 사업시행인가 면적증가 정산 금액 1,619,034,396

 C. 설계변경비 2,034,788,385 (C + D) 본건 계약이행보증 범위 

- 설계변경비는 최초계약의 사업시행인가금액에서 

연면적 증가부분을 합하여 70% 변경 요율을 산정함.

-풍동실험 모형제작 2건 포함

 D. 설계변경 인가 후 용역대가 잔액 4,147,287,400

C  +  D 6,182,075,785

합     계 13,167,624,585 VAT 별도

 

 

② 본건 변경 용역대가는 아래와 같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1” 51%, “을2” 49%를 

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기한이 도과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구    분
금액  (원)

비   고
공동주택설계 건축물안전평가 합계

 A. 본건 계약 전 기지급금액 - 4,733,011,800 70% 633,500,000 5,366,511,800
B는 
본건 계약시 지급 B. 최초 사업시행인가 

    면적 증가 정산 금액
- 1,619,037,000 1,619,037,000

C
설계

변경비

C-1  본건 
     변경 계약시

16.5
%  1,017,394,193 1,017,394,193

설계변경비 2회 분할 

지급하며 C-1은 본건 

계약시 지급

C-2  사업시행 
     변경 인가 후

16.5
%  1,017,394,192 1,017,394,192

 소 계 2,034,788,385 2,034,788,385

D
설계
변경

인가 후
용역
대가
잔액

 구조 전문위원히 
 통과 후

2.9
%    0 20% 181,000,000 181,000,000 - 준공인가란 

임시 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승인은 

제외함.

-정비기반시설공사

완료가 공동주택 

사용승일보다 늦을 

경우 마지막대가의 5%

를 지급 유보함.

 실시도서 납품시 39.2
%  2,422,367,125 2,422,367,125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 후

9.3
%   484,473,425 10% 90,500,000 574,973,425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후

7.8
%   484,473,425 484,473,425

 준공 인가 후 7.8
%   484,473,425 484,473,425

소  계 3,875,787,400 271,500,000 4,147,287,400

C   +   D 100 5,910,575,785 271,500,000 6,182,075,785
본건 

계약이행보증 범위 

총  합  계 
 (A + B + C + D)

12,262,624,585 905,000,000 13,167,624,585 과세율 55.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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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이행의 보증)

  ① 기존 계약이행보증금은 “갑”과 계약 해지된 사업대행자가 피보험자로서 관련 업무가 종

료되는 날과 2026년 12월 31일 빠른날 시효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본건 변경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보증서로 대체하되 본건 계약의 최초 계약이행

보증기간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을”은 금액의 변경, 기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만기도래일 15일 전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보증서를 추가하거나 보증 기간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을”이 갱신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을”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하며, 지체하는 경우 

위약벌로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이행보증 범위 총계약금액(부가세포함)에서 1일당 3/1000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4조 (특약사항)

  ① 본건 변경 계약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계약서에 따르며, 기존 계약서에

서 정해진 사업대행자에 대한 의무, 책임은  “을”이 포괄 승계하고,  권리는 기존 계

약이행보증금을 포함하여 “갑”이 포괄 승계한다.

  ② 본건 계약 체결 후 “갑”의 변경(조합장 및 임원의 변경), “을”의 변경(대표자의 변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변경 시에는 계약의 갱신없이 변경 당사자가 계약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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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용역비 청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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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안 건 도로공사 도급 계약 체결의 건 

■ 안 건 상 정  

「도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사업체로 선정된 일성종합건설(주)와 첨부와 같이 공

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 : 일성종합건설(주)

 - 도급금액 : 금6,731,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도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공사도급 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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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호  
안 건 원인자 부담금 감면 용역업체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원인자 부담금 감면 용역업체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시설의 이전등

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관리청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본 용역을 수행할 용

역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원인자 부담금 감면 용역업체선정 입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 19 -

제 5 호  
안 건 아파트 소방,통신 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아파트 소방,통신 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재개발정비사업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사이행이 법

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사품질 및 공정관리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주택법, 전

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 토목 및 전기감리자는 자치구인 유성구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조

합이 계약을 하고, 소방,통신감리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선정 계약합니다.

  - 이에 따라, 소방, 통신 감리자를 소방성능설계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하는 입찰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따른 배치 소방성능설계 심의 의견

- 책임감리 :  기술사 1인

- 보조감리 : 5인 (초급 가능)

-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마다 보조감리원 1인을 배치

- 책임감리 : 기술사로서 

             초고층건축물 준공경험자

- 보조감리 :  5인 (고급 이상)

- 비상주감리지원 : 기술사 1인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아파트 소방,통신 감리자 선정 입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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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호  
안 건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우리 조합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인 유성5일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임시

상가 및 임시 유성5일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에 임시상가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건축,소방공사업자를 공종별 분담이행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임시상가 건축,소방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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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호  
안 건 임시상가 전기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 

■ 안 건 상 정  

「임시상가 전기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우리 조합 재개발정비사업의 일환인 유성5일장의 유지 존속을 위한 임시상

가 및 임시 유성5일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성구청에 임시상가의 건축허가를 신

청한 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건축, 소방과 분리하여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임시상가 전기공사업자 선정 입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입찰 안내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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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호  
안 건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 

■ 안 건 상 정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유성구청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건물에 있는 에어컨을 누리장터에 입찰 

공고하여 공개 매각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각 물건

 ※  1. 2021년 설치 40EA (시스템 38/스탠드 2), 2021년 이전설치 37EA

 

  - 예정가격 :  \ 61,937,432 이상

    (유찰시) 2차 공고 :  \ 55,743,689 이상 (10% 차감)

    (유찰시) 3차 공고 :  \ 50,169,320 이상 (10% 차감)

  - 3차 공고 유찰시 조합원 대상매각 등 처분방법과 금액을 이사회에 위임함.

    

구  분
282-15 번지

지역협력센터

191-7 번지

유성장옥
비  고

시스템에어컨 49 EA 26 EA
총 개수 77

실외기 포함
스탠드에어컨 2 EA -

실외기 10 EA 옥상 대형 3 EA

금  액 \41,023,500 \20,913,932
1개 평균 

\804,382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에어컨 공개 매각의 건 」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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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B 조합 공고 제2026-17호

장대B 에어컨 매각 공고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에어컨을 일괄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매각 물건

 ※  1. 2021년 설치 40EA (시스템 38/스탠드 2), 2021년 이전설치 37EA

     

3. 예정가격 및 대금 납부

  - 예정 가격 : 금61,937,432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 납부 방법 : 계약시 40%, 이전시 60%

  

4. 입찰 방법 

 - 2026년 6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본인이 직접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매입가격 제안서를 예정가격 이상 금액으로 작성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입찰 자격 및 낙찰자 결정

  - 법인, 개인사업자(만19세 이상) 제한없음

  - 최고 가격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개별 통지 함.

  - 계약서는 조합이 낙찰자 결정 후 조합이 작성함

6. 유의사항

  - 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해체 공사중 조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조합 사용기한은 낙찰자와 별도 협의함.

  - 조합의 사용기간 종료 후 낙찰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이전해야 함.

  

2026년 06월  00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 (직인 생략)

구  분
282-15 번지

지역협력센터

191-7 번지

유성장옥
비  고

시스템에어컨 49 EA 26 EA
총 개수 77

실외기 포함
스탠드에어컨 2 EA -

실외기 10 EA 옥상 대형 3 EA

금  액 \41,023,500 \20,913,932 1개 평균 \8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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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B 에어컨 일괄 매입가격 제안서

∎ 상     호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제 안 가 격
 금                    원

 (\                     )        부가가치세 별도

- 제안가격은 예정 가격 이상 금액이어야 함.

- 장대B 조합의 에어컨 일괄매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입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며 

조합의 모든 매각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겠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2.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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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호  
안 건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

■ 안 건 상 정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우리조합 설계변경 추진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후 종후자산에 대

한 재감정평가가 필요하여 유성구청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통보 받아 

첨부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추정 수수료 예치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추정 수수료 (원) 비고

㈜하나 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373,982,400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대전충청지사 373,982,400

합 계 747,964,800 (vat포함)

  - 평가수수료는 평가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가 예치 또는 차액 환불

은 조합장에게 위임함.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종후자산 재감정평가 및 약정 체결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종후자산 재평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문

 - 장대B구역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약정서

 - 감정수수료 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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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종후자산 재평가 감정평가법인 선정 공문



첨부 – 장대B구역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약정서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감정평가 업무에 관한 약정서

제1조【목적】 본 약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유성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효율적 감정평가 업무 수행
을 위하여 유성구청장, ㈜하나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이하 “감정평가법
인”이라 한다)과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감정평
가 업무에 관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무】 “감정평가법인”은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장대B구역 재
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제5호·제8호에 해당하는 평가 업무로와 기타 “유성구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
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감정평가 착수 요청】 이 약정이 체결된 후 “조합”은 평가의뢰 물건을 명시하여 
“유성구청장”에게 평가업무 착수를 요청하고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에게 “조합”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감정평가 업무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제4조【평가단위】 평가 단위는 계량법에 정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감정평가서 제출】 ①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수성, 물량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기 어
려울 때에는 완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감정평가법인”은 그 정당한 사유를 명기한 문서
로 “유성구청장”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의 의견
을 듣고 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저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기한은 “유성구청장”의 요청 공문을 수령한 날의 익 일로부터 기산한다. 다
만, 그 익 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공휴일의 익일로 부터 기산한다.



③ 기한 계산에는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일로부터 서류 보완일 까지의 일
수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요청은 제2항의 기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 제출 시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지체 책임】 “감정평가법인”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당해 물건평가에 대한 감정보수 총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성구청장” 또
는 “조합”의 귀책사유로 지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은 지체없이 “유성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는 “유성구청장”의 동
의가 있어야 인정된다.

제7조【감정평가 보수의 청구 및 지급】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는 감정평가서 제출과 함
께 “감정평가법인”이 “유성구청장”에게 청구하고,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20호,  2023.09.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산정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요율 체계 
적용비율은 “기준수수료”로 책정하는 가격산출 근거자료·가치형성요인분석·적용   감정평
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유성구청장”이 결정하되,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과 “조합”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업무 개시 전 가격산출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감정평가
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유성구청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하여 2개의 법인이 평가하였을 때의 감정평가 보수의 지출은 각 
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지급한다.

③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수개의 필지를 일괄하여 의뢰할 때에는 수개의 물건(동산 포함) 모두
의 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④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성구청장”과 “감정평가법인”은 청구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여비의 지급】 출장일수 및 여비 관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1. 출장여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일로 한다. 다만, 물량의 과다 및 물건의 성질상 필요하
여 “유성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1건의 의뢰 물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복수 출장하였을 경우 1인이 출장한 것으로 간주하
여 여비를 산정하되, 의뢰물건이 물량과다 및 물건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1인이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유성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2인에 한하여 복수출장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3. 출장일수 및 여비 산정에 있어 “유성구청장”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성구청장”은 “감정
평가법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① “유성구청장”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
가법인”에게 의견조회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은 문서 접수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청장”은 제1항의 회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① “유성구청장”이 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을 불용인시에는 충분한 근거 자료에 의하여 객관성 있는 회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수량이 과다한 경우 “유성구청장”과 “감정평가법인”은 제9
조 제1항의 회신 기한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에 대한 회신문서는 “감정평
가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보수의 지출은 변경된 평
가가액에 따라 정산한다.

③ “유성구청장”은 의견조회,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시 “조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11조【감정평가 보수의 미지출】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계류 중일 때의 감정평가 
보수의 지출은 이의 사항의 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지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정평가 요청의 취소】 “유성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의한 감정평가서 발송전
에 약정서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한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취소에 따른 보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되, “유성
구청장”, “감정평가법인”, “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시 인지한 일체의 사항 및 감정평가액
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14조【성실의 의무】 “감정평가법인”은 수행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 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성구청장”이 해당 평가업무와 관련된 소송, 민원 등
에 대한 의견조회(서면, 구두, 전화 포함)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출장 상담 또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의 의무】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이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선정
한 타 감정평가법인과의 업무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상호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해소의 의무】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은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와 관
련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세입자·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의 의무】 ① “유성구청장”은 “조합”이 미리 예치한 감정평가 보수가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될 경우 “조합”에게 추가금액을 예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합”은 추가 
예치 요구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예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유성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
정평가법인”이 평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조합”에게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조합”이 제공하여야 할 서류는 “감정평가법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감
정평가법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발급 요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감정평가법인”이 현지조사 시 확인이 필요한 지점과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
여야 하며, 평가 대상인 개별 물건에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유성구청장”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약정기간】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유성구청장”과 “감정평가법인”, “조합”이 본 약
정서 이행을 협의한 날로부터 제7조에 따라 감정평가 보수의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한다. 단, 
제14조 및 제16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약정의 취소, 선정대상 제외 및 경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가 물건을 평가하
였을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내용의 하자 등으로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이 타 감정평가법인에 
재차 감정하여 나타난 결과 “감정평가법인”의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유성구청장”이 한다.

 3.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서류에 허위기재 하였거나, 기타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때

 4. 기타 약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

②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 등에서 패소할 경우 “유
성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성구청장”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감정 등 하자로 인하여 소송에 패소하여 “유성구청장” 또는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약정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은 당해 정비사업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정평가 결과 주요한 민원(집단민원 등)의 발생이나 사업시행에 차질이 초래되었을 때
 2. 기타 본 약정서에 위반하여 경고 사유가 발생된 때
 3. “조합”이 감정평가 업무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유성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이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유성구청장”은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4항에 따라 약정의 취소, 선정대상 제외, 경

고 등의 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조치 전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감정평가법인”은 “유성구청장”의 조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유성구청장”은 의견 제출 내용
을 감안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면책의 배제】 ① “감정평가법인”과 “조합”은 “유성구청장”이 제19조
에 따라 약정의 취소, 감정평가법인 선정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약정의 취소 또는 선정배제 사유로 발생되는 “감정평가법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약정의 
취소 또는 선정을 배제하였다는 조건만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21조【기타】 ① 본 약정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조합의 사정변경으로 제2조의 업무가 추가될 경우 본건 계약 감정평가법인이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4부를 작성하여 “유성구청장”, “감정평가법인”, “조

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10. 2.

위 약정자

“유성구청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명  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표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정용래 (인)

“감정평가법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36, 409호
                   법인명 : ㈜하나 감정평가법인  
                   대표자 : 지사장 이현만 (인)

“감정평가법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06호
                   법인명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대표자 : 지사장 이응기 (인)

“조     합”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1(장대동) 3층 
법인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 조합장 임은수 (인)



첨부 – ㈜하나 감정평가법인 재평가 감정수수료 추정액





첨부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재평가 감정수수료 추정액





제 10 호  
안 건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

■ 안 건 상 정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9차 사업비를 청구, 인출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합니다.

 ※ 1. 항목별 오기 정정은 조합장에게 위임함.

    2. 첨부 내역 하단 부담금중 “”통신 등 추정액 금440,000,000원“”은 한전, 도시가스처럼 관리

청이 내역을 작성하여 부과하나 임시 5일장의 우선 이전이 필요하여 용역사의 추정금액으로 인출 

요청하며 차액은 추후  HUG 협의에 따라 처리함.

구 분 9차 (2026. 06. 22 예정)

청구금액 금12,856,199,201원

보증 수수료 금477,351,732원

내 역

- 조합운영비

- 기납부 허그 보증수수료

- 기본이주비 이자, 사업비 대출이자

- 종후 재감정 수수료 예치금

- 설계용역비

- 명도, 수용재결, 이주관리 등 용역비

- 석면 감리/측정, 지장물 관련 용역비

- 청산자 소유권 이전 취득세 및 법무사보수

- 전기 등 원인자 부담금 외

■ 의 결 근 거 

 - 조합 정관 제28조 (이사회의 사무) 

■ 의 결 사 항 

 「HUG 사업비 청구 및 수수료 납부의 건」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사업비 청구내역 총괄표 



첨부 사업비 청구내역 총괄표

< 9차 사업비 청구 총괄 내역 2026. 06. 22>

구    분 신청 금액(원) 비  고

조합운영비 조합         40,000,000 2026. 06월

8차 보증수수료 HUG  85,796,300 2026. 06월

사업비 대출이자 경남은행외 대주 950,125,508 2026. 06월

기본이주비 이자 하나은행  139,690,057 2026. 06월

기본이주비 이자 NH농협은행  131,795,326 2026. 06월

촉진비 대출이자 투에스제칠차  335,510,136 2026. 03. 05 대출이자 4.54%
(spread 1.74% + CD수익율 2.80%)

보상비 지역협력센터 241,413,500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 세입자 손실보상  16,310,582 주거, 동산이전비

명도/수용재결 법무법인 현 988,453,400 지토위 결과 등

이주관리 지코피앤씨  1,141,800,000 이주율 70% 기준

지장물관련  이오산업개발  388,080,000 계약금 20%

석면감리  대한환경분석기관  99,660,000 계약금 20%

석면측정 한국친환경연구소  89,760,000 약금 20%

감정평가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373,982,400 종후자산 재감정 예치금

하나감정평가법인 373,982,400 종후자산 재감정 예치금

교통영향평가 대건알앤디  52,800,000 교통양향평가

설계용역비 유선&진양  2,781,952,592 기인가 및 설계변경

hug 대행 에스에이치프라퍼티 5,500,000 8/9차

취득세 및 보수
우영법무사  192,458,400 유성성결교회 협의취득

우영법무사  3,795,549,750 재결청산자

회계기장료 정일회계법인  1,320,000 2026.4~6월

법률자문비 법무법인 현  660,000 2026.4~6월 

관리비 조합 1,980,000 사무실 임대료

신문공고 경향/문화 1,050,000 무허가건물관련 2차 공고

부담금 한전(전기) 12,673,320 폐전, 이설

씨엔씨티(도시가스)  173,895,530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철거공사비

통신 등 추정액  440,000,000 한국통신 등 원인자 부담금

　합   계 12,856,199,201 대출 누계
\294,643,645,189



제 11 호  
안 건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

■ 안 건 상 정  

 「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을 상정합니다.

■ 제안 사유 및 의결 주문 

  ◾ 세입자 주거, 동산이전비 및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 참조

■ 의 결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조합 정관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의 결 사 항 

 「 사업비 지출의 건(보상비, 용역비))」을  의결합니다.

■ 첨 부 서 류

 - 보상비 지급 내역

 - 용역비 지출 내역



첨부 – 보상비 지출 내역 

① 주거이전비 대상자 명단                              (2026.05.29. 기준)

② 동산이전비 대상자 명단                               (2026.05.29. 기준)

연번

권리소재지

지번
건물

명칭
호수 성 명 대상자

(인원수) 전입날짜 금액 비고

1 11-55,
11-56 　 　 이*강 1 2006.03.06 10,522,200 

　

연번

권리소재지

지번
건물

명칭
호수 성 명

계약 

면적
전입날짜 금액 비고

1 11-55,
11-56 　 　 이*강 35.8 2006.03.06 1,361,972 　

2 273-01 　 3층 엄*랑 152.65 2017.01.09 2,723,945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소유주확인)

3 277-02 하이빌 202호 김*자 52 2017-09-2
8 1,702,465 　

합        계 5,788,382



③ 지역협력센터 이전비 내역

구   분 구조 및 규격
1. 이전비 감정평가액

2.에어컨

잔존가치

추가이전비

1+2
제일 중앙 평균

유

성

구

마을

자치과

사단법인유성구 

자원봉사센터
48,490,000 53,370,000 50,930,000 1,300,000

136,343,500
장대오장 43,090,000 43,090,000 43,090,000 .

마을자치과 　 　 - 41,023,500

운영지

원과

장대 

스마트워크센터
3,320,000 3,320,000 3,320,000 　 3,320,000

교육

과학과

장대 청소년 

문화의집
48,450,000 48,450,000 48,450,000 　 48,450,000

청소년범죄예방

위원 대전 

유성구지구위원

회

800,000 800,000 800,000 　 800,000

단

체

사회

돌봄과

대전 행복나눔

무지개푸드마켓6

호점

5,200,000 5,200,000 5,200,000 　 5,200,000

생활

보장과

대전 유성

지역자활센터
38,740,000 41,760,000 40,250,000 1,400,000 41,650,000

대전 유성

지역자활센터

(단미공방)

4,300,000 4,300,000 4,300,000 　 4,300,000

마을자

치과

온천2동

자율방범대
1,3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총합계 193,740,000 201,640,000 197,690,000 43,723,500 241,413,500



첨부 – 용역비 지출내역

구   분 상  호 금  액 (원) 비  고

설계용역비
 유선&진양 

엔지니어링 
 2,781,952,592 설계 용역비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
 ㈜지코피앤씨  1,141,800,000 이주율 70% 완료시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주)대건알앤디  52,800,000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시 

40%

명도소송  법무법인(유) 현  61,600,000 

첨부 참조수용재결  법무법인(유) 현  814,103,400 

수용재결조서작성  법무법인(유) 현  112,750,000 

허그 업무대행 SH프라퍼티  5,500,000 
허그 행정대행 

용역비(8차,9차)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우영법무사법인  192,458,400 유성성결교회

 우영법무사법인  3,795,549,750 수용재결 청산자

보상비 세입자  16,310,582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

부담금

 한국전력공사  12,673,320 임시시장 부지원인자 부담금

씨엔시티에너지㈜  173,895,530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철거공사비

신문공고
㈜경향신문사, 

㈜문화일보
 1,050,000 무허가건물 관련 2차 공고

합     계 9,162,443,574



첨부 – 지역협력센터 보상금







첨부 – 유선&진양 엔지니어링 설계용역비



첨부 – ㈜지코피앤씨 이주율 70% 완료 시 용역비







첨부 – ㈜대건알앤디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시 40%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명도소송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수용재결





첨부 – 법무법인(유한)현 재결조서



첨부 – ㈜에스에이치프라퍼티 허그 행정대행 용역비(8차,9차)



첨부 – 우영법무사법인 공공용지협의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비용(유성성결교회)



첨부 – 우영법무사법인 수용재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처분 신탁등기 처리비용



첨부 –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이설 원인자 부담금



첨부 – 대전씨엔씨티 도시가스



첨부 – KT 



첨부 – 경향신문 무허가 신문공고 2차



첨부 – 문화일보 무허가 신문공고 2차


